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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presents the basic data necessary to explore the methods used of Korean dental hygienists to resolve or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via reviewing the professionalization trend of American dental hygienists. Methods: The supervision 
levels of American dental hygienists, and system of dental therapists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published by the relevant 
associations. Results: In America, dental hygienists help address oral health inequalities. However, due to limitations in the 
supervision levels and scope of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 the autonomy of dental hygienists was expanded, and mid-level 
practitioner were employed. The autonomy for dental hygiene practice was higher in public than in private in America. Some 
states have introduced dental therapists as mid-level practitioners. Their practice settings have limitations such as serving 
low-income, uninsured, and underserved patients or serving in a dental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utonomy of dental hygienists based on their profession.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they start with 
the low-risk level practices. Fur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ntal hygiene specialist system specialized for fields with high 
social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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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1], 소득수준, 섭식장애 정도, 교육수준, 민간의료보험 가입형태 등에 따라 구강건강 수준에 격차가 존재한다[2]. 
이러한 요인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3], 국가도 일정 부분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 소득순위별 성인 치주질환 유병률 격차, 저작불편 호소율 격차,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격차, 정기 구강검진 이용률 격차, 예방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 등을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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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격차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접근이다[5]. 국가가 제도 수립을 통하여 국가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진료는 노동집약적이므로[6] 인력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인력 중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직업 중 접근성이 낮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치과위
생사이지만, 치과위생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현재는 치과위생사의 대다수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7], 치위생 교육과정은 치과위생사의 주된 면허업무인 임상업무 위주[8]를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분야를 깊
이 있게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공중보건분야에서 치과위생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의
사의 지도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9] 등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치과위생사의 주된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게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을 위해 탄생한 직업으로
[10], 구강보건교육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구강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정기적인 전문가 관리가 필요하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치과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의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치과위생사가 기여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이를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치과위생사도 제도 도입 이래로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치의학 기
술 발달과 국민의 치과의료 지식 및 구강건강에 대한 욕구 향상 등의 치과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치과의료서비스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기대도 변화되고 있다[11]. 치위생교육의 교육연한은 증가되었고[12], 치위생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도 개
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13].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는 의료보조원에서 치과의사와 지도하에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로 바뀌었고[14], 현
재는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다[15].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주된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게 하는 한계점들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국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
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계점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
을 고찰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가 최초로 도입된 국가는 미국이다[10]. 미국 역시 구강건강불평등을 치과위생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지만, 
미국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도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16]. 이에 미국치과위생사협회(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도권 수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일부 확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중간 수준
의 진료를 제공하는 직업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를 추진하였다[17]. 미국의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을 살펴본다면, 
한국에서 치과위생사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국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미국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도권과 미국 치과치료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문헌 기반의 서술적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의 범위는 미국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미국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 제도의 도입배경, 미네소타주

(State of Minnesota)의 치과치료사 운영사례 등이다.

1) 미국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자율성
전문직의 구성요소 중 한국 치과위생사와 미국 치과위생사의 가장 큰 차이인 자율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미국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도권

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치과위생사 업무에 따라 지도권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8]에 ‘치과의사의 지도’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국 지도권을 지칭하는 용어의 공식적인 국문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명명하였다.

Table 2. The process of grinding the specimens
Step1 Grind with a rubber point (Dedeco, USA) at 1200 rpm for 1 minute.

Step2 Grind with pumice (Whipmix, USA) under a high-speed rotating equipment (Lathe, 26A Red Wing Lathe, USA)
at 1725 rpm for 1 minute.

Step3 Grind with rouge (Daiei dental, Japan) under a high-speed rotating equipment at 3450 rpm for 1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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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수준은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된다. 지도권 수준은 직접지도(direct supervision; D), 개인지도
(personal supervision; P), 간접지도(indirect supervision; ID), 일반지도(general supervision; G), 협력수행(collaborative practice; CP), 단
독판단(direct access; A) 등[19]이다. 직접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그 현장에서 치과의사가 직접 지도해야 하고, 개인지도는 환
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 치과위생사가 한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의 점검과 승인이 필요하다. 간접지도는 치과의사가 진료절차를 승인하면 그 절
차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진료가 이뤄지는 동안 치과의사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
반지도는 간접지도와 같이 치과의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치과의사가 현장에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된다. 공동수행은 치과의사와 치
과위생사 간 공동의 합의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할 수 있고, 단독판단은 치과의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치과위생사
가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결정하고 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19].

본 연구는 미국치과위생사의 업무별 지도권 수준과 주(state)별 지도권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치과위생사협회가 공개한 업무별 지도
권 수준을 빈도분석하여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2) 미국 치과치료사 제도의 도입 배경
치과치료사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중간 수준에 존재하는 직업으로[17], 미국 치과위생사의 또 다른 발전 방향이므로 연구범위에 포함

하였다. 미국 치과치료사 제도의 도입배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미국치과위생사협회, 미국치과치료사협회(American 
Dental Therapy Association), 미국치과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미네소타주 치과협회(Minnesota Dental Association)의 홈페
이지에서 각 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미네소타주 치과치료사 운영 사례
미네소타주는 미국에서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치과치료사를 최초로 도입한 주이고, 치과치료사 제도와 더불어 전문치과치료사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17]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미네소타주 치과치료사와 전문치과위생사의 운영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미국치과치료사협회와 미네소타주 치과협회의 홈페이지에서 각 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21년 7월에 미네소타주 보건부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홈페이지에서 발간한 자료와 미네소타주의 치과치료사 및 전문치과치료사(advanced dental therapist) 
관련 법률을 수집하였다. 운영사례의 조사 항목은 자격요건, 협력관리계약(collaborative management agreement), 업무가 허가되는 환경의 
제한, 치과보조원(dental assisstant) 고용과 약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범위와 지도권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연구결과

1. 임상 영역에서 미국 치과위생사의 자율성 확보
임상 분야에서의 치위생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가장 높은 곳은 콜로라도주(State of Colorado)로, 치면세마, 방사선촬영, 도포마취, 불소이용,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진단모형용 인상채득, 치위생진단, 치료계획수립, 약 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
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치과위생사의 단독판단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Table 1, 2>. 이처럼 임상 분야의 진료업무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단독판단만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는 콜로라도주 외에도 오리건주(State of Oregon), 메인주(State of Maine) 및 웨스트버지
니아주(State of West Virginia)이다. 오리건주는 치위생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 메인주는 약 처방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
며,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불소이용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반대로, 자율성이 낮은 곳은 앨라배마주(State of Alabama), 조지아주(State of Georgia), 하와이주(State of Hawaii), 루이지애나주(State of 
Louisiana), 미시시피주(State of Mississippi), 노스캐롤라이나주(State of North Carolina), 뉴저지주(State of New Jersey) 등 7개 주였다. 이 
곳들은 치과위생사에게 허가된 모든 치위생 업무를 할 때마다 자율성이 거의 없이 그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직접지도를 받아야 했다. 그 외의 곳
들은 대체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진료를 하기 전 치과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치과의사가 반드시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는 중간 수준의 자
율성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18개의 치위생업무 중 임상 분야에서의 지도권 수준이 높은 업무는 불소이용, 치면세마, 방사선촬영,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와 치근
활택술, 도포마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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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보건을 위한 미국 치과위생사의 단독판단 권한 확대
전반적으로 임상 분야보다 공중 분야에서의 치위생 업무에 대한 지도권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치위생 업무에 대해 치과위생

사의 단독판단을 인정하는 곳이 임상 분야에서 3곳인 반면, 공중 분야에서 31곳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중 분야에서의 치위생 업무에 대한 지
도권은 임상 분야와 달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 공동의 계약에 따라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추가되
었다. 단 이 지도권 수준은 뉴욕주(State of New York)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분야에서의 치위생 업무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은 곳은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네바다주(State of Nevada) 등으로 나타났다. 이 곳들
은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된 대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단독판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성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앨라배마주
로 나타났다. 앨라배마주는 공중 분야에서의 치위생업무에 대한 지도권도 임상 분야와 같이 치과의사 직접지도만 허용하였고, 간접지도 이상
의 지도권을 허용한 업무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분야와 공중 분야의 치위생 업무에 대한 지도권 수준의 차이가 큰 곳은 하와
이주, 네바다주, 오리 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이다.

제시된 18개의 치위생업무 중 공중 분야에서의 지도권 수준이 높은 업무는 치면세마, 불소이용,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방사
선촬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Number of states permitted by supervision level for 18 dental hygiene practices
Setting Private Public Permitted 

practiceStates \ Supervision levels D P ID G CP A D P ID G CP A
Alaska 1 12 1 5 7 13
Alabama 11 11 11
Arkansas 4 5 4 2 3 9
Arizona 5 9 4 5 5 14
California 3 11 3 11 14
Colorado 1 4 11 1 4 11 16
Connecticut 1 11 1 1 10 12
Delaware 11 11 11
Florida 2 1 9 2 1 6 3 12
Georgia 10 9 1 10
Hawaii 13 1 12 13
Iowa 2 11 2 5 6 13
Idaho 1 12 1 12 13
Illinois 2 10 2 10 12
Indiana 6 5 6 5 11
Kansas 1 13 1 9 4 14
Kentucky 3 9 3 5 4 12
Louisiana 12 7 5 12
Massachusetts 1 10 1 10 11
Maryland 1 11 1 11 12
Maine 2 10 1 2 11 13
Michigan 3 10 3 10 13
Minnesota 13 8 5 13
Missouri 2 2 9 2 2 6 3 13
Mississippi 7 6 1 7
Montana 13 5 8 13
North Carolina 8 8 8
North Dakota 1 12 1 12 13
Nebraska 1 11 1 8 3 12
New Hampshire 2 9 2 5 4 11
New Jersey 12 7 5 12
New Mexico 2 9 1 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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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 be continued
Setting Private Public Permitted 

practiceStates \ Supervision levels D P ID G CP A D P ID G CP A
Nevada 2 12 2 12 14
New York 5 9 5 9 14
Ohio 4 9 4 6 3 13
Oklahoma 2 11 2 11 13
Oregon 1 13 2 1 1 14 16
Pennsylvania 3 6 3 2 4 9
Rhode Island 6 6 6 6 12
South Carolina 7 3 5 5 10
South Dakota 2 7 2 7 9
Tennessee 7 6 7 6 13
Texas 10 10 10
Utah 2 11 2 11 13
Virginia 2 10 2 7 3 12
Vermont 1 10 1 4 6 11
Washington 5 8 4 4 6 14
Washington, D.C 5 8 5 8 13
Wisconsin 3 2 7 3 2 4 3 12
West Virginia 4 6 4 5 2 11
Wyoming 5 7 5 7 12
Permitted states 45 1 4 44 0 3 43 1 4 42 1 31
D: Direct supervision; P: Personal supervision; ID: Indirect supervision; G: General supervision; CP: Collaborative practice; A: Direct access 
18 dental hygiene practices : oral prophylaxis, x-ray, local anesthesia, topical anesthesia, fluoride, pit/fissure sealants, scaling and root planing, 
soft tissue curettage, administer N2O, study cast impressions, place perio dressings, remove perio dressings, place sutures, remove sutures, 
dental hygiene diagnosis, treatment planning, dental hygiene assessment, prescription authority
This data was a processed data of reference [19].

Table 2. Number of states by supervision levels for dental hygiene practices by setting
Setting Private Public Permitted 

statesPractice \ Supervision levels D P ID G CP A D P ID G CP A
Oral prophylaxis 7 43 1 2 17 1 31 51
X - ray 6 43 1 2 28 1 19 50
Local anesthesia 35 1 2 7 32 1 2 9 1 45
Topical anesthesia 10 1 37 1 7 1 24 1 16 49
Fluoride 7 42 2 2 19 1 29 51
Pit / fissure sealants 8 41 1 4 17 1 28 50
Scaling and root planing 10 40 1 6 23 1 21 51
Soft tissue curettage 11 19 1 9 16 6 31
Administer N2O 26 1 2 2 25 1 2 3 31
Study cast impressions 11 1 36 1 9 1 29 1 9 49
Place perio dressings 14 1 26 13 1 20 7 41
Remove perio dressings 17 1 29 15 1 23 8 47
Place sutures 2 1 1 2
Remove sutures 16 1 30 14 1 24 8 47
Dental hygiene diagnosis 1 2 1 2 3
Treatment planning 6 2 2 1 5 8
Dental hygiene assessment 2 1 1 2
Prescription authority 4 2 1 5 6
D: Direct supervision; P: Personal supervision; ID: Indirect supervision; G: General supervision; CP: Collaborative practice; A: Direct 
access 
This data was a processed data of referenc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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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요구에 따른 미국 치과치료사 제도의 도입
미국치과위생사협회는 미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의 증가, 질 향상, 편의성 향상, 접근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전문인력모델로 치과치료사(Detnal therapists)를 추구한다. 이는 미국인의 구강건강 악화와 구강건강 불평등 심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
기 시작하였다[20].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을 고려할 때,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사회적 요구
를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을 가진 치과위생사를 활용한다면 미국인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미국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치료사 제도를 제안하기에 앞서, 기존에 존재하던 다양한 구강보건인력모델을 종합하여 2004년에 치과위생사
와 치과의사의 중간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치과위생사(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의 필요성을 제안하고[21], 그들의 역량
을 개발하였다. 전문치과위생사는 하나의 직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의사의 중간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직업 모델에 대한 
통칭이었다. 다만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도권 수준은 단독판단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16]. 일반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차등을 두기 위해 최초의 전문치과위
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발치·와동형성·봉합·약물처방 등의 비가역적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논란이 야기되었다.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의회가 이를 중재하였고, 다른 국
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과치료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진 직종을 선택하여 추진하기에 이른다[22].

전문치과위생사에서 치과치료사로 전환할 때, 논쟁이 있었던 논점들은 환자의 안전, 치과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지도권 수준, 치과의사의 역
할, 교육과정과 인증, 치과치료사가 진료를 제공할 대상자의 범위, 치과치료사에 대한 임금수준 등이었다. 이러한 논점들의 일부는 상호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 대표적인 예는 치과치료사에 대한 임금수준과 치과치료사가 진료를 제공할 대상자의 범위의 관계였다. 치과치료사의 도입 필
요성은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인력 중 치과의사보다 접근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는 것
이었으므로 치과치료사가 진료를 제공할 대상자의 범위는 공중보건에 한해야 하는데, 치과치료사의 임금수준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중
간 수준으로 책정되면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접근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22].

이러한 논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치과치료사 제도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9년에 미네소타주를 시작으로 2019년
까지 총 11개 주에서 입법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17]. 미네소타주 치과협회[22]는 치과치료사 제도가 입법화되는 데에 주요했던 요소는 치
과치료사가 치과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국회의원들이 치과치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치과
치료사를 찬성하는 다른 직역의 지원과 연합 구축,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중간 수준의 치과의료진 모
델 등을 꼽았다. 다만 치과의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해결이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미네소타주 치과의사들은 치과치료사를 반대하는 것보다 
치과치료사에 대한 교육, 업무범위, 지도권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입장을 선택했다[22].

미국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중간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모델을 치과치료사로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은 2018년
도이다. 다만 전문모델의 명칭을 반드시 치과치료사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23]. 미국치의학인증평가원의 인증[24]을 받은 교육을 졸업하고, 
전문 면허를 부여하고, 치과치료사의 업무에 대해 지도권 수준은 단독판단 수준으로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전문모델이라면 직종명에 상관없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23]. 하지만 치과치료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권 수준을 단독판단 수준으로만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적이고, 간접지도와 일반지도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25].

미국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치료사를 ‘인증된 치위생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증진, 회복시키기 위해 자료수집, 진단, 치
료, 평가 및 의뢰(referral) 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1차 구강보건을 직접 제공하는 공인 치과위생사’로 정의한다[23].

4. 미네소타주의 치과치료사 운영 사례

1) 자격요건
치과치료사의 자격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의 치과치료사 교육프로그램을 졸업하는 것과 치과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역량을 입증하

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25]. 교육프로그램은 미네소타주 치과위원회나 미국치의학인증평가원[24]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만 인정되며, 시
험 내용은 역량 기반의 종합적인 임상 시험 및 치과진료와 연관 있는 미네소타주 법률과 규칙에 대한 지식평가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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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치료사의 자격요건은 치과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네소타주 치과의사의 직접 및 간접 지도하에 2,000시간의 임상경험을 쌓고 
석사과정의 전문치과치료사 교육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하며 전문치과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역량을 입증하는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다. 전문치과치료사의 인증시험은 환자 정보 검토, 서면 시나리오 시험, 면접 등의 세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26].

2) 협력관리계약
치과치료사와 전문치과치료사는 반드시 협력치과의사 1인과 협력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25,26]. 협력치과의사

는 반드시 미네소타주 면허를 가지고 미네소타주에서 진료 중인 치과의사여야 하고, 한 명의 협력치과의사는 동시에 최대 다섯 명의 치과치료
사 또는 전문치과치료사와 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력관리계약에 따라 치과치료사가 수행하는 모든 진료에 대해 협력치과의사가 책임을 
지고, 치과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에 대해 협력관리계약을 맺은 협력치과의사 및 협력관리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치과치료사는 처
벌을 받는다[25].

치과치료사의 협력관리계약에는 치과치료사가 진료를 수행할 장소, 대상집단, 협력치과의사의 지도권 수준에 따른 진료항목의 범위, 대상자 
선별기준·평가지침·영상 촬영 빈도를 포함한 연령별 및 진료절차별 실무 프로토콜, 응급환자 관리 계획, 환자 관리·사후 관리 의뢰·수준 높은 의
무기록관리[27]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과치료사가 제공하는 진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질 보증 계획, 약 처방에 대한 프로토콜, 치과보조원
에 대한 지도 기준, 치과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임상자원제공 및 의뢰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5]. 전문치과치료사의 
협력관리계약에는 치과치료사의 협력관리계약 항목에 전문치과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환자를 만나는 상황에 대한 서면 프로토콜을 추
가해야 한다[26].

3) 업무가 허가되는 환경의 제한
치과치료사와 전문치과치료사는 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전문가

에게 의뢰해야 하고, 협력치과의사는 그런 환자들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에 의뢰할 책임이 있다[25].
또한, 치과치료사와 전문치과치료사는 저소득층 환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 소외계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치과의료진이 부족

한 지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25,26]. 구체적으로, 미네소타주 법령에 따른 비영리기관(면세사업기관, 저소득층 환자·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장애인 및 소외계층 환자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등진료
비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 체계에 따라 비용을 받는 기관, 환자의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기관, 필요에 따라 무료 진료를 
하는 기관 등[25,28], 지역보건의료기관, 시립·도립·국립병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 기반의 치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연간 
10,000명 이상 방문하는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치과, 미네소타 대학교나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또는 대학연합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치과[28], 의료시설·생활보조시설·보건센터·비영리기관 중 치위생 업무를 같이 하는 곳[25,29], 군인 또는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 방문간호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거주지, 구강보건교육기관[25],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치과치료에 상당한 방해가 되는 장애
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이거나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가족 총수입이 기준치 이하인 환자로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또는 치과이동진료소[25]) 등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다.

4) 업무범위와 지도권 수준
치과치료사의 업무별 지도권 수준은 업무에 따라 간접지도와 일반지도로 구분되었고, 전문치과치료사는 일반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5,30]<Table 3>. 치주질환에 의해 3~4도의 동요도를 가진 치아의 발치와 구강병의 평가 및 자료수집, 협력치과의사에 의해 승인 받은 
치과치료계획 수립은 전문치과치료사만 가능한 업무이다. 치통에 대한 응급처치, 와동형성, 수복치료, 유치의 치수절단술, 치수복조, 보철장치 
수리 등의 업무가 가능한 것은 치과치료사가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중간 수준의 진료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치과치료사와 전문치과치료사는 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조제하거나 투여할 수 있고[25,26], 한 곳의 업무 장소에서 최대 4
명의 치과보조원을 지도할 수 있다[25]. 약물 조제와 투여 및 치과보조원 지도는 모두 협력관리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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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을 분석하였

다. 문헌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국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자율
성을 확보하여 일반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둘째, 치과위생사 면허를 기본으로 하는 상위 전문모델을 개발하여 토착화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임상보다 공중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

Table 3. Delegated duties for dental therapists and advanced dental therapists
ID G Procedures

DT ADT
⃞ Perform preliminary charting of the oral cavity
⃞ Oral health instruc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cluding nutritional counseling, dietary 

analysis

DT ADT ⃞ Apply topical medicati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topical fluoride and cavity varnishes in 
appropriate dosages

DT ADT ⃞ Perform mechanical polishing
DT ADT ⃞ Etch appropriate enamel surfaces, apply and adjust pit and fissure sealants
DT ADT ⃞ Placement of temporary restorations
DT ADT ⃞ Fabrication of soft occlusal guards and athletic mouthguards
DT ADT ⃞ Pulp vitality testing
DT ADT ⃞ Administer local anesthesia
DT ADT ⃞ Administer nitrous oxide inhalation analgesia
DT ADT ⃞ Take radiographs
DT ADT ⃞ Application of desensitizing medication or resin
DT ADT ⃞ Tissue conditioning and soft reline
DT ADT ⃞ Atraumatic restorative therapy
DT ADT ⃞ Dressing changes, including dry socket

DT ADT
⃞ Dispense and administer analgesics, anti‐inflammatories, and antibiotics as permitted 

by the collaborative management agreement. Advanced Dental Therapist may provide, 
dispense and administer

DT ADT ⃞ Tooth reimplantation
DT ADT ⃞ Stabilization of reimplanted teeth
DT ADT ⃞ Cavity preparation; and restoration of primary and permanent teeth

DT ADT ⃞ Pulpotomies on primary teeth: and indirect and direct pulp capping on primary and 
permanent teeth

DT ADT ⃞ Placement and removal of space maintainer – fixed or removable
DT ADT ⃞ Remove sutures
DT ADT ⃞ Brush biopsies
DT ADT ⃞ Repair of defective prosthetic devices

DT ADT ⃞ Placement of temporary crowns: and preparation and placement of preformed stainless 
steel and resin crowns

DT ADT ⃞ Provide emergency palliative treatment of dental pain
DT ADT ⃞ Recement permanent crowns
DT ADT ⃞ Extractions of primary teeth

ADT
⃞ Extraction of periodontaly diseased permanent teeth with mobility of +3 to +4 as permitted 

by the collaborative management agreement. Not to include unerupted, impacted, fractured, 
or need for sectioning

ADT ⃞ Oral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dental disease and the formation of an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 authorized by a collaborating dentist

ID: Indirect supervision; G: General supervision; DT: Dental therapist; ADT: Advanced dental therapist
G has higher autonomy of DT than ID source: referenc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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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치과위생사 활용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은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교육을 도입한지 40년이 넘는 국가의 치과위
생사들은 단독판단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보고가 있다[31]. 한국의 치과위생사 교육은 50년이 넘었지만[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8]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치과의사의 지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된 법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지만[3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34]. 치과
위생사의 업무는 임상 분야와 공중 분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각 분야 안에서도 업무의 난이도와 특성이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불소이용, 치면세마, 방사선촬영,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도포마취 등의 업무에 자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보건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건치과위생사들의 자율성 요구도가 높은 업무는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업무를 치과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지도권으로 제한한다
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할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업무에 대한 자율성 확대 논란이 지속된다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부터라도 확대해야 한다. 미국 역시 공중분야 치과위생사들의 자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자율성 확대는 여러 가
지 이점이 있다. 성과 김[35]은 임상치과위생사가 진료협조보다 자율성이 높은 예방치과처치를 할 때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가 증가하고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Chena 등[36]은 치과위생사의 자율성 증가가 치과의료서비스 이용률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치과위생사의 자율성 확대는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
보는 치위생 교육과정에 기초한다. 미국은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나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미국치의학인증평가원[24]에서 직역별로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졸업해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긴다. 대한
치과위생사협회는 2010년부터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37].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은 한국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향
상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부족하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중간 수준인 치과치료사가 유효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미국[16]과는 달리 한국은 치과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편이므로[38], 치과치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
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주된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게 하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분야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하여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치과위생사가 담당할 환자의 안전, 업무범위와 지도권 수준, 교
육과정과 인증, 진료를 제공할 대상자의 범위, 임금수준 등에 대해 치과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토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치과위생학회에서 2000년부터 전문치과위생사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다. 다만 스케일링 전문, 교정·보철 전문, 임플란트 전문, 덴탈 매니
저·코디네이터 전문 등의 분야로 세분화하여[11] 공중을 위한 부분은 누락되었다는 점과 교정·보철 전문, 임플란트 전문 등 시대적으로 요구도
가 높았던 진료협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치과위생사제도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39].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치위생업무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분야부터 해당 분
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도입한다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기반의 서술적 단면조사연구로, 치과치료사에 대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등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 아래 생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치과위생사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미
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에서의 활용법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
해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전문직업으로, 국가 면허로 업무범위를 보장받는만큼 사회의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다. 치과의료기관
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만 해서는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치과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그동안 소홀했던 공중분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활용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미국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 경향을 고찰하여 한국 치과위생사의 활용방법을 모색하

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치과위생사협회, 미국치과치료사협회, 미국치과협회 및 미네소타주 치과협회가 발
간한 자료를 수집하여 미국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도권과 치과치료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였다. 다만 일반 치과위생사는 지도권과 업무범위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일반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을 확장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중간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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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임상 분야보다 공중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 업무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단독판
단을 허용하는 경우는 임상 분야에서 3개의 주로 나타났고, 공중 분야에서 31개의 주로 나타났다. 업무에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을 다르
게 허용하고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이 높은 업무는 불소이용, 치면세마, 방사선촬영,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도포마취 등
으로 나타났다.

3. 2009년 미네소타주를 시작으로 한 치과치료사 모델이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다. 미네소타 주의 치과치료사는 협력치과의사를 지정하고 
협력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발된 직업이므로, 저소득층 환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치과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치과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치료사가 단독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해 일반지도와 간접
지도를 받아 업무가 가능하다. 일반지도는 치과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치과위생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치과위생사 활용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치위생 교육의 질 관
리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중 분야의 업무 중 위험 수준이 낮은 
업무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분야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한
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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